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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선고일  2018. 5. 15. 비    고

사건개요

   - 원고는 1992년부터 ●●체라는 이름으로 총 420개의 서체파일을 개발

한 회사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파일 소스코드는 프로

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

램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작한 서체파일은 지적재

산권이 인정된다 주장함.

   - □□초 교직원들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(사

례 8건)하여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 

제125조제2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

라며 소를 제기하였음.

주    문

<3심 판결주문>

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▽▽▽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, 원고와 피고 인

천광역시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

 <1심 판결주문> 

 1.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4.6.6.부터 

2017.3.8.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%의 각 비율

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 2.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▽▽▽에 대한 청구를 

    각 기각한다.

 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/5는 원고가, 

  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▽▽▽사이에 생긴 부

   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 

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 <2심 판결주문>

1. 원고 및 피고 인천광역시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원고와 피고 ▽▽▽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

   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손해배상 청구소송



3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감축에 따라 다

   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

  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금1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7.21.부

   터 2017.3.8.까지는 연 5%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

 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판결이유

-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(저작권법 

제2조제16호)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(대법원2001.6.29. 선고99다

23246판결)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 

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사용된 사실

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문서들에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사용된 것이 

명백하다고 보인다.

-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

126조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

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이 다운로

드하여 복제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8개에 불과한 점. 이 사건 서체파

일들을 이용한 별지 침해사례도 9회에 그친 점.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

한 문장 정도 사용되는 것에 그치거나, 빈칸에만 사용되기도 한 점 등 

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금1,000,000원으

로 산정한다.


